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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의 2【개방이사의 선임】(2007.5.29.개정,2008.8.13.개정)

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는 임기

만료 3개월 전)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 개방이

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

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

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

추천을 요청한다.

제24조의 3【개방이사의 자격】(2007.5.29.개정,2008.8.13.개정)법인의 개방이사

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및 장로 이어야 한다.

제24조의 4【추천위원회 구성】(2008.8.13.신설)

①추천위원회는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
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삼일중 학운위에서 추천하는자 1인

1. 삼일상 학운위에서 추천하는자 1인

1. 삼일공 학운위에서 추천하는자 1인

1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

1.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

③기타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
